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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 성과고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기준점의  

번호

세계측지계좌표 중부좌표 가리좌표
비고

X Y X Y X Y

1744 536623.631 169073.889 436317.83 169003.59 78.45 -19182.92 좌표재등록
1745 536540.046 169039.247 436234.24 168968.96 -5.19 -19217.40 좌표재등록
1747 536580.405 168913.931 436274.60 168843.64 34.97 -19342.79 좌표재등록
2586 536797.319 168992.734 436491.51 168922.43 252.01 -19264.34 신설
2587 536714.981 169112.038 436409.18 169041.74 169.86 -19144.91 신설
2588 536671.446 169096.392 436365.65 169026.10 126.30 -19160.48 신설
2589 536660.880 168943.410 436355.07 168873.11 115.49 -19313.45 신설
2590 536710.405 168959.351 436404.60 168889.05 165.04 -19297.59 신설
274 434857.05 171339.03 폐기
377 434712.51 170754.85 폐기
737 435269.06 171642.54 폐기
1017 435903.69 170646.54 폐기
1032 436035.61 170480.44 폐기
1275 435476.75 173230.65 폐기
1276 435562.27 173307.15 폐기
1282 435352.33 173037.19 폐기
1403 435352.33 169268.90 폐기
2296 435959.60 169917.12 폐기
2308 -75.50 -19017.04 폐기
2373 320.03 -18882.31 폐기
2450 521.92 -19257.84 폐기
2455 378.85 -18955.93 폐기

기준점의 명칭 지적도근점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중부좌표, 가리좌표

토지소재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설치일 또는 폐기일 2011. 11. 4, 2011.11.30

표지의 재질 철재
측량성과 보관장소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인천광역시연수구 고시 제2011 - 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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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연수구 고시 제2011 - 46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2. 05.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588번길 23외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810-7986～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12.0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

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

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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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

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33-1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588번길 23 미부여 2009-07-09 경원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5,8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568-3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446번길 54 미부여 2009-07-09 능허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4,4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647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지하 285 미부여 2009-07-06
고려 숙종때 인예태후의 친정고을 소성현을 높여 경원군으로 승격시킨것에 유래하
여 제명

원인재역

4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6-11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지하 180 미부여 2009-07-06
고려 숙종때 인예태후의 친정고을 소성현을 높여 경원군으로 승격시킨것에 유래하
여 제명

동춘역

5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7-1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지하 80 미부여 2009-07-06
고려 숙종때 인예태후의 친정고을 소성현을 높여 경원군으로 승격시킨것에 유래하
여 제명

동막역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4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 지하 66 미부여 2009-05-14 송도국제도시의 위상반영 캠퍼스타운역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5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 지하 150 미부여 2009-05-14 송도국제도시의 위상반영 테크노파크역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48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지하 57 미부여 2009-05-14 인천타워를 향하는 중심대로 지식정보단지역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48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지하 155 미부여 2009-05-14 인천타워를 향하는 중심대로 인천대입구역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8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지하 240 미부여 2009-05-14 인천타워를 향하는 중심대로 센트럴파크역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8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지하 334 미부여 2009-05-14 인천타워를 향하는 중심대로 국제업무지구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 부여고시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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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연수구 고시 제2011 - 46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2. 05.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곡재로152번길 4-19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810-7986～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12.0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

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

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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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변경후 변경 전 변경 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산7,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곡재로152번길
4-21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곡재로152번길
4-19

출입구 오류 2010-06-24
동곡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760m지점에서 오
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산4-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117-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술로 지하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술로 지하 10 출입구 오류 2009-07-06
인근에 위치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을 인용
하여 제명

문학경기장역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384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지하 370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지하 368 출입구 오류 2009-07-06
고려 숙종때 인예태후의 친정고을 소성현을 높여 경
원군으로 승격시킨것에 유래하여 제명

신연수역

4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559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446번길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446번길
26

출입구 오류 2009-07-09
능허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4,460m지점에서 오
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559-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446번길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446번길
34

출입구 오류 2009-07-09
능허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4,460m지점에서 오
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559-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446번길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446번길
44

출입구 오류 2009-07-09
능허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4,460m지점에서 오
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565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446번길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446번길
46

출입구 오류 2009-07-09
능허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4,460m지점에서 오
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568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446번길
30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446번길
68

출입구 오류 2009-07-09
능허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4,460m지점에서 오
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조서

도로명주소
NO

도로명주소
변경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종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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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연수구 고시 제2011 - 46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2. 05.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446번길 8외  5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ㅇㅇ시·군·구청 ㅇㅇㅇㅇ과(☎000-000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

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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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폐지사유

1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446번길 8 2011-12-05 건축물 멸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446번길 10 2011-12-05 건축물 멸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446번길 32 2011-12-05 건축물 멸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588번길 14 2011-12-05 건축물 멸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588번길 16 2011-12-05 건축물 멸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588번길 17 2011-12-05 건축물 멸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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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1- 878호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

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226호)

됨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는 사전정보공표 대

상의 확대를 통하여 정보공개 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정보의 공표 항목 중 일상적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5개

호 추가(안 제9조제1항 제8호부터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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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정보의 공표 항목 중 1개호 수정(안 제9조제2항 제7호)

   -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와 1,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내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로 수정

  ○ 위에따른 공표대상의 공표시기 변경(안 제14조 “별표1”)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12. 20(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총무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923-5번지)

   ○ 연 락 처 : 전화 810-7971, FAX 810-7109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라. 제출서식

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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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실․과”를 “단․실․과”로 한다.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제9조제1항에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9.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10.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11.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12. 국회 및 지방의회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관한 정보

제9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제15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조례에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

료 징수 조례에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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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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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공표대상의 공표시기(제14조 관련)

일련
번호 공 표 내 용 공개

시기 비     고

1 중장기종합계획 수시 계획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2 구청장 업무추진비 연4회 1월, 4월, 7월, 10월

3 제5조에 의거 심의된 정보공개 청구내용과 심의회의 결정사항 수시
위원회 개최(의결)일로부터 

1개월이내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수시 검사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

5 당해연도 업무계획 연1회 계획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6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연1회
조사결과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7 자체평가결과 연1회
최종평가 완료일로부터

1개월이내

8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수시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9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수시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10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수시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11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수시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12
국회 및 지방의회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

사결과에 관한 정보
수시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13
구청에서 관리하는 교량, 지하보도 등의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결과 보고서
수시 결재후 1개월 이내

14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수시 계획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15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수시
계획 확정일과 용역완료일로 

부터 1개월이내

16
구청에서 관리하는 교량, 지하보도 등의 시설 안전관리 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수시 예산 집행일로부터 1개월이내

17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 현황 수시 예산 집행일로부터 1개월이내

18

총 공사비 1억원 이상 공사중 설계변경된 금액이 공사금액의 

20%이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된 공사의 설계변경사

유 및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

수시 최종결재 후 1개월이내

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수시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내

20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구세)
수시 최종결재후 1개월이내

21
각종 위원회의 개최 내용과 그 결과

(위원회명, 개최일시, 개최장소, 회의개최 건명, 최종결과)
수시

위원회 개최(의결)일로부터 

1개월이내

22 공청회 결과보고서 수시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이내

23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수시 공개 확정일로부터 1주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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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정보공

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

조와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

시연수구정보공개에 관한 사항과 정보공

개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 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생략)

 2.처리부서의 “장”이라 함은 구본청 

각 실․과, 직속기관, 동사무소의 장을 말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구가 보유 ․ 관리

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단서신

설>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현행과 같음)

 2. ----------------------------------

 -- 단․실․과, -------------------------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

 ------------------------------. 다만, 

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대상정보

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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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행정정보의 공표)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

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

야 한다. 단, 제3호의 경우 청구인 이 

공표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7. (생략)

 <신설>

②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

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

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 6.(생략)

 7.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와 1,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내역

제9조(행정정보의 공표)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

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9.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ㆍ

전기ㆍ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10.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

황에 관한 정보

11.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

시하도록 정한 정보

12. 국회 및 지방의회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

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관한 정보

②------------------------------------

 -------------------------------------

 -------------------------------------

 -------------------------------------

 -------------------------------------

 -------------------------------------

 -----.

 1. ~ 6.(현행과 같음)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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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

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및 감

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연

수구제증명등수수료조례에서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15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

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및 감

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연

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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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1-883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시행 규칙의 관련 상위법령 인용 규정과  

      조문을 정비하고,

  나.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변경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명을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나. 안 제2조(폐기물 종류별 배출방법)

    ○ 폐기물의 배출시간을 “20:00 ~ 02:00”에서 “오후 6시부터 오후 11

       시 사이”로 변경.

    ○ 가정사업계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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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안 제3조(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등)

    ○ 도․소매 시장 및 매장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구입하여 생활    

     폐기물 배출용 일반용봉투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봉투 표시.

  라. 안 제4조(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의 공급)

    ○ 판매자가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의 구입을 위한 공급대금 납부방법  

       에 공급대금 고지서와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방법 추가.

  마. 안 제11조(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 동일인의 신고에 의해 지급하는 포상금은 “월 30건, 같은 날 같은 장  

       소 10건 이내”에서 “월 10건, 같은 날 같은 장소 2건”으로 한다.

  바. 용어의 변경

    ○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하고,

    ○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2월 21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032-810-7310, www.yeonsu.go.kr/ 참조:청소행정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사항

  라. 제출서식

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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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 종류별 배출방법)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1. 일반폐기물 : 분리보관 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수시 배

출하고 그 외 지역은 도시 미관을 위하여 배출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 

사이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자 집 앞에 배출하되 재활용가능자원 수거

일이나 수거 휴무일에는 배출할 수 없다.

  2. 가정사업계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 가정 및 가내수공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서 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장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된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가

정사업계용봉투에 담아 수거․운반 처리대행업체에 배출일시, 장소, 위치 

등을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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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폐장판ㆍ폐스티로폼ㆍ고무ㆍ피혁ㆍ합성수지ㆍ폐목재류ㆍ미용머리카락

ㆍ인형ㆍ신발ㆍ장난감ㆍ가방ㆍ폐도배지 등 폐지류, 폐비닐ㆍ이불ㆍ의류

ㆍ섬유ㆍ양탄자 등 폐섬유류, 건축 폐자재 중 가연성 폐기물, 동식물성 

고형잔재물 등[가연성 폐기물]

   나. 유리ㆍ형광등ㆍ도자기 조각 등과 소각재, 광재, 분진, 오니 등[불연성  

폐기물]

   다. 공사․작업, 집수리 등으로 일시에 5톤 이하로 배출되는 폐기물 중 폐벽

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불연성 건설폐기물]

  3. 재활용가능자원 : 조례 제6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분리  

 배출하여야 하며 보관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수시 배출하고 그 외 지역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 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

  4. 연탄재 :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투명봉투 등 별도용기에 담아 배출하  

 며, 배출시간은 재활용가능자원과 동일하다.

제3조(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등) ① 종량제 봉투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는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

장”이라 한다)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구의 문장, 봉투 용

량, 용도, 주의사항, 구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

고, 스티커에는 구의 문장, 스티커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 전화번호 기타 

불편사항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

결할 때에는 시방서에 불법 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

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

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의 불법 제작과 유통을 방지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종량제 봉투의 규격, 용도, 색상 및 재질 등은 별표 1과 같고, 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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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른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의 제작사양은 별표 2부터 별표 7과 같다.

  ⑤ 구청장은 도․소매 시장 및 매장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

를 구입하여 사용한 후 생활폐기물 배출용 일반용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봉투를 제작․판매할 수 있다.

제4조(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의 공급) ① 종량제 봉투와 스티커는 구청장이 지

정하는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 배

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를 구청장이 지정한 날에 판매소에 공급

하며, 공급일이 법정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 공급을 원칙

으로 한다.

  ③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종량제 봉투 및 스티

커 구입을 신청한 후, 공급대금 고지서나 가상계좌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공급대금을 시중은행(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공용봉투를 도로환경미화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골목길 청

소 또는 우리 동네 대청소 등의 공공목적을 위하여 동장 및 사회단체장 등의 

공공용봉투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판매소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이용 편의와 종량제 봉투 및 스

티커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별표 8의 판매소 지정 기준에 따라 판매소를 지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의 

품질관리에 우려가 있거나 판매소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1. 고철, 폐휴지 등 고물수집상, 정육점, 기름집, 튀김집, 생선가게, 화학약

품 취급소, 염색소, 연탄가게, 장의사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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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동식건물, 무허가건물 등 점포의 설비 및 구조가 판매영업에 부적당하

다고 인정되는 업소

  3. 다방, 유흥업소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달리하는 업소

  4. 그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판매소 지정신청 및 변경신고 등) ①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판매소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의 판

매소 지정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판매소 지정증을 신청일로부터 6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하며 별

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판매자가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판매

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고서를 판매소 지정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④ 판매자가 폐업,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판매소 

폐업(휴업)신고서를 판매소 지정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의 신분증 및 도장,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를 지참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의 신분증, 도장 및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대

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7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판매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판매소는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

매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소는 구청장이 교부한 판매소 지정증을 소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부

착하여야 한다.

  3. 판매소는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의 문구 및 내용, 모양 등을 변경하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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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판매소는 소비자가 파손되지 않고 오물이 묻지 않은 종량제 봉투 및 스티

커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5. 판매소는 낱장 판매를 거절할 수 없다.

  6. 판매소는 기타 구청장이 정한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판매에 관한 협조사

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② 판매자는 구청장이 제작ㆍ판매하는 것 외의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를 구

입하여 판매 할 수 없다.

제8조(판매소 지정 취소) 구청장은 판매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

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45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례에 규정한 판매가격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3.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를 매점매석 행위 등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수급

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관련대장의 확인) 구청장은 스티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

호 서식에 의한 관련 대장을 각 스티커 판매소에 비치하여 작성토록 하고, 

공공용봉투를 사용하는 동장 등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관련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종량제 봉투 수수료감면) 동장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감

면 대상자에 대하여 무료종량제 봉투를 배부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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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①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는 

증거물 등을 확보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서면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

화 등 기타의 방법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고 위반

행위에 대하여 서면 신고 서식에 맞춰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물 등

을 통해 신고사항의 사실여부와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수납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별표 9의 지급기준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은 무단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적발일 현재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⑤ 동일인의 신고에 의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은 월 10건 이내로 하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적발된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2건으로 제한하여 지

급한다.

  ⑥ 포상금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무단투기 신고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

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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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용량(ℓ)
봉투규격 (가로× 세로/cm)

종        류
일반형 봉투 끈 삽입형 봉투

2 19× 35.5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3 22× 39.5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5 26× 46.5 26× 39  일반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10 33× 56.5 33× 49  일반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10 36× 53.5  일반용봉투 중 재사용봉투
20 42× 69.5 42× 62  일반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20 45× 65.3  일반용봉투 중 재사용봉투
50 56× 91.5 56× 85  일반용봉투, 공공용 봉투
60 60× 97.5 60× 90  가정사업계용 봉투
100 71× 113.5 71× 107  일반용봉투, 공공용 봉투
125 80× 121.5 80× 112  가정사업계용 봉투

가로길이(cm)
여분의 길이(cm) =  ＋ 5cm

π

구      분 공공용 봉투 일반용 봉투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가정사업계용 봉투

색    상
청    색

(투명 또는 
엷은 색상)

백    색
(투명 또는 
엷은 색상)

녹   색
(투명 또는 
엷은 색상)

황    색

재    질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

〔별표 1〕

종량제 봉투의 규격ㆍ용도ㆍ색상 및 재질(제3조 관련)

1. 종량제봉투의 종류ㆍ규격

※ 봉투규격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을 포함한다.

  - 실제 사용할 쓰레기봉투 제작시에는 봉투 상단에 봉투 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 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형봉투 여분의 길이 계산식

  - 여분의 길이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하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끈 삽입형 봉투규격 계산식

 - 근거 : 한국플라스틱 표준

   • 봉투의 너비 : 기존 봉투 규격기준 적용

   • 봉투의 길이 : [{반지름(r)× 반지름(r)× π}÷ 봉투용량]+지름(d)

2. 규격봉투의 색상 및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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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일반용 종량제 봉투의 제작사양(제3조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18.4cm

품질인증 표시

               구의 문장

       종량제 봉투(20ℓ)

        ――― 일   반   용 ―――

  1. 일반폐기물은 반드시 이 봉투에 넣어 지정된 날

저녁에 내 집(상가) 문 앞에 배출하셔야 수거합니

다.

※ 폐기물 종류별 배출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반

폐기물

재활용품 

및 연탄재

일반

폐기물

일반

폐기물

일반

폐기물
배출금지

일반

폐기물

  2. 이 종량제 봉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일반폐기물을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거

나 내 집(상가) 문 앞에 배출 하지 않을 경우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활용품은 화요일 저녁에 내용물이 보이도록 

  투명봉투에 넣어 내 집(상가) 문 앞에 배출하셔야  

  수거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문의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행정과

                                   (전화:              )

51.1cm

42cm

※ 글씨색은 봉투색과 대조되는 색을 사용

※ 상기 사양은 20ℓ봉투의 표준 사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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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의 제작사양(제3조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12cm

품질인증 표시

               구의 문장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3ℓ)

      ――― 음식물류폐기물전용 ―――

    1. 음식물류폐기물은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내 집(상가)

       문 앞에 배출하셔야 수거합니다.

    2. 이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음식물류폐기물을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 

     하거나 내 집(상가) 문 앞에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배출 및 수거일

                - 단독주택, 음식점 : 격일 수거함

               ※ 배출요령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에 물이 고여있지 않

    도록 분리배출

   -비닐ㆍ이쑤시게ㆍ프라스틱ㆍ금속류ㆍ병뚜껑ㆍ패각류(뼈,

    게딱지 등), 가공하지 않은 농ㆍ수ㆍ축산물 등은 반드시

    제거 후 분리배출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이 봉투는 국립기술원장이 인정한 “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단체표 

  준인증제품임.

                      연락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행정과

                                   (전화:              )

27.5cm

22cm

※ 글씨색은 봉투색과 대조되는 색을 사용

※ 상기 사양은 3ℓ봉투의 표준 사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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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재사용봉투의 제작사양(제3조 관련)

모   형   도 (    )
 

재사용 종량제 봉투(    )
장바구니로 이용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반

폐기물

재활용품 

및 연탄재

일반

폐기물

일반

폐기물

일반

폐기물

배출

금지

일반

폐기물

  인천광역시연수구
 쓰레기 봉투는 내 집(상가) 문 앞에 저녁에 배출 
하셔야 수거합니다.
  ▶ 쓰레기 종류별 배출 일자

 품질인증 표시 및 제작사양

 종량제 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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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25cm

품질인증표시

         구의 문장

   종량제봉투(60ℓ) 

  ―― 가정사업계용 ――

1. 처리 대상 폐기물

 -고무, 피혁, 섬유, 폐도배지, 장판지, 

   카페트, 건축폐자재류, 재활용되지 않 

  는 플라스틱류, 폐비닐, 머리카락 등 

  매립지 반입 불가 폐기물

2. 처리요령

 -상기 폐기물을 이 봉투에 담은 후 아 

 래 처리업체로 전화를 하여 배출된 장 

소의 주소를 알려주시면 수거를 합니다.

3. 상기 폐기물을 이 봉투로 버리지 않는

  경우 수거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무단투 

  기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 

  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처리업체 :

 

□ 문 의 처  : 

72.5cm

60cm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30cm

품질인증표시

          구의 문장

  종량제봉투(125ℓ)

  ―― 가정사업계용 ――

1. 처리 대상 폐기물

 -고무, 피혁, 섬유, 폐도배지, 장판지, 

   카페트, 건축폐자재류, 재활용되지 않 

  는 플라스틱류, 폐비닐, 머리카락 등 

  매립지 반입 불가 폐기물

2. 처리요령

 -상기 폐기물을 이 봉투에 담은 후 아 

 래 처리업체로 전화를 하여 배출된 장 

소의 주소를 알려주시면 수거를 합니다.

3. 상기 폐기물을 이 봉투로 버리지 않는

  경우 수거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무단투 

  기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 

  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처리업체 :

 

□ 문 의 처  : 

91.5cm

80cm

〔별표 5〕

  가정사업계용봉투의 제작사양(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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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문안

□ 바탕색상
   - 일천원권 : 주황색 ,   삼천원권 : 청색
   - 오천원권 : 보라색 ,   일만원권 : 초록색

100 mm

대형폐기물 스티커 (배출자용)

 금 액
 (                 원권)
<구입일:      년    월    일>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용)

금 액 (              원권)<구입일:      년   월   일> 
   ▣동별 수거요일 전날 저녁시간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해당건물
    문 앞에 배출하셔야 수거합니다.
    ※품목별 수수료 기준보다 낮은 금액의 스티커를 부착할 경우
     수거하지 않습니다.
    ※배출 시 위탁업체 수거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동별 수거요일 및 수거담당자 전화번호는 스티커 판매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수거위탁업체: ㈜송도환경 ☎820-7322 

   ▣환불 및 교환(가급적 30일 이내)은 미사용 스티커로 훼손이
      없어야 가능하며 구입처로 연락 바랍니다. 
                                             

                                                    기타불편사항은 청소행정과

                                                ☎810-7327로 문의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거업체용)

금 액
(                원권)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80mm

110304993120000001

110304993120000001

110304993120000001

〔별표 6〕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사양(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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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22.8cm

품질인증 표시

               구의 문장

       공공용봉투(50ℓ)

        ――― 공  공  용 ―――

  1. 이 봉투는 공공용봉투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

    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 봉투는 도로변 및 골목길 등의 청소에서 발생

된 생활폐기물을 담는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합니

다.

3. 가정 및 사업장 등에서 이 봉투를 사용할 경우에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토지나 건물

   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문의처:      

 

68.7cm

56cm

〔별표 7〕

          공공용봉투의 제작사양(제3조 관련)

       

        

    

※글씨색은 봉투색과 대조되는 색을 사용

※상기 사양은 50ℓ봉투의 표준 사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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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 정 기 준

일반판매소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제한하지 아니하는 업소

구내판매소

 1. 구내판매소는 3층 이상 고층건물,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 

 경기장, 백화점, 대형소매점(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 

 매업으로서 100제곱미터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슈퍼마켓, 편의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물의 내부로서 당해 건물 또는 시설물의 

 상주인원 또는 이용인원이 상시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에 지정한 

 다.

 2.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이용인원 등을 참작하여 동일시설물 

 내부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임시판매소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 유원지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에 지정한다.

〔별표 8〕 판매소 지정기준(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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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별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액 신고포상금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200,000 30,000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0,000 30,000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500,000 50,000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0,000 100,000

[별표 9]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11조 관련)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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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ㆍ스티커) 지정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상    호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영업형태  슈퍼마켓(   )    아파트관리사무소(   )    기 타(      )     

  ※ 해당란에 ○표하고 기타는 영업형태를 상세히 기재

점포규모                              평 봉투적재창고           평

〔점포약도〕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종량제 봉투ㆍ스티커)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분증, 도장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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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앞   면)

(종량제 봉투ㆍ스티커)판매소지정증

①지 정 번 호 : 

②상   호  (명칭) : 

③사업자등록번호 :

④성명(대표자) :                  ⑤생년월일 : 

⑥사업장소재지 :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   

에 의거 (종량제봉투ㆍ스티커)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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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사  항

년 월 일 변   경   내   용 확 인 (인)

 

◁  영 업 상 유 의 사 항  ▷

1.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종량제 봉투ㆍ스티커) 진열장의 내․외부는 항상 깨끗이 정리․정돈하여

야 하며 소비자에게 친절하여야 한다.

3. (종량제 봉투ㆍ스티커) 공급을 연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공급하려할 경

우(불법 제작․유통 사례 예방)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판매소의 위치 변경 시에는 신규로 판매소를 지정받아야 한다.

                                                          (뒷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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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발 급 일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신 고 자

주민등록

번    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비     고

(별지 제3호 서식) 

(종량제 봉투ㆍ스티커) 판매소 지정증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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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소상호 및 명의변경 신고서

판매자

상    호 지 정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변  경

사  항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사유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 규정에

  의거 판매소(상호ㆍ명의)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종량제봉투ㆍ스티커)판매소 지정증(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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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ㆍ스티커) 판매소 폐업(휴업)신고서

판매자

상    호 지 정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폐업(휴업)사유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규정에

  의거 판매소(폐업ㆍ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원본)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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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입일자

②

성   명

③

배출장소

④연락처

(핸드폰)

⑤

배출품목

⑥스티커

구입금액

⑦비    고

(배출 일자, 

세부적인

버릴 장소 등) 

 년 월 일
ㆍ집전화:

ㆍ핸드폰:

ㆍ일천원권:  매ㆍ삼천원권:  매

ㆍ오천원권:   매ㆍ일만원권:   매

   ※총 액 :            원

 년 월 일
ㆍ집전화:

ㆍ핸드폰:

ㆍ일천원권:   매ㆍ삼천원권:   매

ㆍ오천원권:   매ㆍ일만원권:   매
   ※총 액 :            원

(별지 제6호 서식)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매 대장

 ○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매대장 기입은 본인이 직접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스티커 중 ‘수거업체용’은 판매소에서 구매대장과 보관하고, 주민에게는 ‘배출자  

    용’과 ‘부착용’만 주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 배출품목과 구입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수거처리가 불가능하오  

    니, 부족 금액을 추가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① 구입일자 : 스티커를 구입한 날짜를 적어 주십시오.

   ② 성    명 :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의 성명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③ 배출장소 : 폐기물을 내놓는 장소의 주소지를 기재하십시오.

   ④ 연 락 처 : 집 전화 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배출품목 : “품목별 가격표” 에 의거, 배출하실 품목을 상세히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⑥ 스티커 구입금액 : 구매한 스티커 매수 및 총액 금액을 정확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⑦ 비   고 : 특별히 수거업체 담당자에게 알려줄 사항(예 : 배출할 날짜, 이사하는 경우  

                이사 가는 날짜, 주소지가 어려운 장소인 경우 세부적인 배출장소 등)을 적  

                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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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수 령 내 역

수령인
공 급 내 역   적   요

(공급대상, 구체적 사용용도 

등) 

 잔       량 결     재

계 50ℓ 100ℓ 계 50ℓ 100ℓ 계 50ℓ 100ℓ 담당자 주  무 동  장  

[별지 제7호 서식]

                                        공공용봉투 수불대장
                                                                                                                    (단위 :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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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자택)

신고내용

발견일시

발견장소

행위내용

(구체적으로)

행위자 

인적사항

증거물 목록

상기와 같이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별지 제8호 서식]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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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시

신고자 신고내역 과태료 포상금지급내역 비고

성명 주민번호 주소 신고방법 신고내용 부과일 수납일 계좌번호 포상금

[별지 제9호 서식]

무단투기 신고 관리대장

42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1-88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제정함

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 구축은 물론 평가역량 강화로

  양질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대상(안 제1장 제5조)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

  나. 평가절차(안 제2장)

    ○ 매년 평가지침과 평가계획 작성 ․ 실시

    ○ 연1회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실시

    ○ 평가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다. 평가결과의 활용(안 제3장)

    ○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상황 확인․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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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2월 21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032-810-7310, www.yeonsu.go.kr/ 참조:청소행정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사항

  라. 제출서식

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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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

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

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

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 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과 시민

단체 회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경영합

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

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서 또

는 기관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

45



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

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연수구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

(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가 평가대상이 되며, 평가대상이 수행하는 생

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대행업체 근로자에 대한 보건ㆍ위생ㆍ복지대책 

등 포함)가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제2장 평가절차

제6조(평가지침) ①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

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에 이를 시

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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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시정명령,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 포함)

  4. 그 밖의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에 통보해야 한다. 

  ③ 평가대상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

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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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

으로 결정된 평가대상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
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 주민, 시민단체 회원 또는 관련 공무원 

등으로 각 평가대상별로 2명의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규정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규정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 및 주민만족도 조사원

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구청장은 제6조에서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

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

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

대상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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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

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

여는 보완조치와 기타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 이상 업체에 

대하여 차기 수의계약 시 사업구역 확대 또는 기간 연장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 시 또는 사전적격심사 시 일정 점수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고,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미흡 이하 업체에 

대하여 차기 수의계약 시 사업구역 축소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 제한 등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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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1 - 89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

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

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취업정보센터 설치가능 장소의 범위 확대 

- 구청 청사내⇒ 연수구 관내

  나.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에 한정된 정보망의 범위를 확대

  다. 취업정보센터 근무자 보강 

     - 취업정보센터 기능강화에 따른 인력 증원(상담사 5, 전산요원 1)

 2. 주요내용

  가. 운영부서 명칭 변경(제2조)

- “고용안정”이라는 포괄적 의미를 “일자리지원”의 구체적 의미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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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센터의 설치 가능 장소 범위 확대(제3조제1항) 

      센터의 설치장소를 “구청 청사내”에서 “연수구 관내”로 설치 가능범위

를 확대함

  다. 센터의 기능 중 전산정보망의 이용 범위 확대(제3조제1항제2호)

- 센터에서 사용하는 고용안정정보망의 범위를 고용노동부의 Work-Net에 한정  

  하지 않고 광범위한 고용안정정보망을 이용하도록 함

  라. 전담인원의 증원(제4조)

- 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 2명의 상담인력을 업무분야별로 6명(일반상

담2, 청년상담 등1, 일자리발굴2, 전산DB구축 및 관리1)으로 증원하되 시간

제계약직공무원으로 함

  마. 전담인원 증원에 따른 명칭 변경(제5조, 제6조)

- 전담인원 중 전산요원이 포함되어 “상담원”을 “상담원 등”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1년 12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    

 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락처 : 전화 810-7375, FAX 810-7389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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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라. 제출서식

3. 참고자료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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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고용안정”을 “일자리지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청 청사내”를 “연수구 관내”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용안정정보망 이용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상담원 및 전산요원의 배치) 센터에는 5명 이하의 민간직업상담원

과 1명의 전산요원(이하 “상담원 등”이라 한다)을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

로  둘 수 있다.

제5조 중 “(상담원의 채용 등)”을 “(상담원 등의 채용 등)” 으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상담원”을 “상담원 등”으로 한다.

제6조 제목 및 본문 중 “상담원”을 “상담원 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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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운영) 센터는 고용안정 업무를 담

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센터는 구청 청

사내에 두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생략)

2.고용안정정보망(Work-Net)운영 관리

3.~7(생략)

② (생략)

제4조(상담원의 배치) 센터에는 2명 이

하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인 민간직업상

담원(이하“상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5조(상담원의 채용등)①상담원은 공개

모집하여 채용하되, 채용방법 및 임용절

차, 자격기준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며 계약기간은 1년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2항(생략)

제3항구청장은 상담원이 「지방계약직공

무원규정」(이하생략)

제6조(상담원의 보수) 상담원의 보수에

관하여는(이하생략)

제7조(생략) 

제2조(운영) ..... 일자리지원 ......... 

...............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연수구

관내에 ........................... ... 

1.(현행과 같음)

2.고용안정정보망 이용

3.~7(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상담원 및 전산요원의 배치)센터에 

는 5명 이하의 민간직업상담원과 1명의 

전산요원(이하“상담원 등”이라 한다)을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5조(상담원 등의 채용등)①상담원 등은 

.......... ...........................

......................................

......................................

......................................

제2항(현행과 같음)

제3항구청장은 상담원 등이........... 

(이하 현행과 같음)  

제6조(상담원 등의 보수) 상담원 등의 보

수에 관하여는(이하 현행과 같음)

제7조(현행과 같음)  

신․ 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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